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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후위기로 인한 환경재난은 인권의 침해를 초래하고 있다. 이는 국가가 보장해야 할 국민

의 기본권에 대한 장기적, 단기적 공백을 방치하는 것을 의미한다. 환경재난으로 인한 피해

는 특히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피해에 집중되어 그들이 누려야 할 최소한도 삶의 조건을 충

족하지 못하게 한다. 이것의 방치는 장차 우리 공동체 전체 삶의 토대를 허무는 결과를 낳

을 것이다. 

국가의 기본권 보장 의무라는 관점에서 기후 위기는 국가에게 어떤 책임을 요구하는가, 그 

책임은 어떠한 구체적 정책으로 연결되어야 하는가, 국가가 책임을 충실히 이행하지 않는 

경우 헌법과 법률에서 정한 인권 침해의 구제 수단은 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인가, 본 발

표는 이에 대한 기존 법체계의 관점을 비판적으로 소개하고 검토하게 될 것이다.  


